
환경서비스업  준수사항

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

근거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조15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조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조의16 4

준수사항

전담 기술인력 구비1. 

대기분야 명 이상 - : 4

수질분야 명 이상 - : 4

소음진동 분야 명 이상 - : 3

등분야별 등록 세부기준 참조 ※ 

실험기기 구비 수질분야에 한함2. ( )

등록 후 년 이내 영업실적3. 2

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4. 

대표자 또는 상호 - 

영업소의 소재지 - 

실험기기의 소재지 - 

해당시 측정분석대행계약의 체결사항 - ( )

전담 기술인력 - 

대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< · >

전담 기술인력 구비1. 

기술사 또는 업무 경력 년 이상인 기사 인 이상 - 5 1

기사 또는 업무 경력 년 이상 산업기사 인 이상 - 4 1

산업기사 인 이상 - 1

분석기사 인 이상 - 1

등분야별 등록 세부기준 참조 ※ 

시설 및 장비 구비2. 

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 - ·

실험기기 및 장비 운반용 차량, 

실험실 실용면적 이상 - : 20㎡ 

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< >

지정요건 충족1. 

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을 등록한 자 - , 

공통< >

지정 후 년 이내 영업실적1. 1

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2. 

관리대행기관의 양도 상속 합병 - · , 

소재지의 변경 - 

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- 

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 - 

1. 전담 기술인력 구비

고급인력 명 이상 - 1

인력인력 명 이상 - 2

등록 후 년 이내 영업실적2. 1

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3. 

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- 

대표자 및 임원 - 

기술인력 - 

사업목적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- ( )

등록 세부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[ 4]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[ 1]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[ 1]




